
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[별표 1의2] <개정 2025. 4. 23.>

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(제2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

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 가.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

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

 나.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(이하 이 표에서 "사업소득"이라 한다)이 

없을 것. 다만,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사

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

본다.

   1)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(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1항제12호에 

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

다)

   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

   3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ᆞ제73조 및 제74조

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국가유공자 등 

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

다)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

   4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

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

 다.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택재건축

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

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

하는 것으로 본다.

 라.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

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2.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

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
 가.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할 것

   1)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「지방세법」 제110조에 따른 

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, 영 제

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

   2)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「지방세법」 제110조에 따른 

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

 나.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: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

대한 「지방세법」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



하일 것


